
          원천징수 소득세의 환급결정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4【지방세환급

금의 환급과 충당】규정에 의거 우리구에 납부한 지방소득세(특별징수분)의 환급자료를 

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       1. 특별징수의무자 : **********

           2. 환  급  금  액 : 금45,252,500원(금사천오백이십오만이천오백원)

           3. 환  급  사  유 : 2014년귀속 연말정산 환급

           4. 환  급  계  좌 : 기업은행 0************-022

              

붙임  1. 주소지환급신청내역 1부. 

      2. 감액증빙서류 1부. 끝.
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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